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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편 역사 리

1 독 한감리 역사

1 미감리 ․남감리 시

복 용과 사 내한 새 운 사상과2 1. 1870 1880【 】 ～

갈망하 한 들 만주 본에 독 복

하고 우리말 역하 다 들 해 에 한 한.

는 매 통해 내에 들어 고 그 결과 많

지원 들 나 다 러한 상 에 월 미감리. 1883 9

볼티 어연 가우처 목사는(John F. Goucher)

사 단 끌고 미 민 만난 후 한

에 심 갖게 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.

에 한 착 하 고 본 주재 미감리

사 맥클 하여 한 가능(Robert S. Maclay)

색하도 하 다. 과 본에 감리 개척했 맥

클 는 월 내한해 학 병원 사업 해도1884 6 24 ‘

다 는 허락 다.’ . 에 미감리 는

러 크랜(Henry G. Appenzeller) (William B.

여 는 크랜Scranton) , (Mary F.

Scranton) 하여 한 사 하 고 들,

러 가 월 주 에 내한하1885 4 5

다.

1편 역사 리

1 독 한감리 역사

1 미감리 ․남감리 시

복 용과 사 내한 새 운 사상과2 1. 1870 1880【 】 ～

갈망하 한 들 만주 본에 독 복

하고 우리말 역하 다 들 해 에 한 한.

는 매 통해 내에 들어 고 그 결과 많

지원 들 나 다 러한 상 에 월 미감리 볼티. 1883 9

어연 가우처 목사는 사 단(John F. Goucher)

끌고 미 민 만난 후 한 에

심 갖게 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 에 한.

착 하 고 본 주재 미감리 사 맥클

하여 한 가능 색하도 하(Robert S. Maclay)

다 과 본에 감리 개척했. 맥클 는 1884

월 내한해 학 병원 사업 해도 다 는6 24 ‘ .’

허락 월 에 한 개신 주 드6 29

월 에 째 드 다, 7 6 . 에 미감리

는 러 크랜(Henry G. Appenzeller) (William

여 는 크랜B. Scranton) , (Mary F.

Scranton) 한 사 하 고 들 러,

가 월 주 에 내한하 다1885 4 5 .

미감리 한 미감리 는 과 료3 2. ,【 】

사업 시 었다 재학당과 학당 한 근.

람 어 많 지도 하 시병원과 보,

여 한 근 료사업 람 었다 감리 사에.

펴낸 복 도에 한 도 가 었고 한

미감리 한 미감리 는 과 료3 2. ,【 】

사업 시 었다 재학당과 학당 한 근.

람 어 많 지도 하 시병원과 보 여,

한 근 료사업 람 었다 감리 사에 펴낸.

복 도에 한 도 가 었고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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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시켰다 월 재학당 학생. 1887 7 24

상 첫 감리 었고 월 울에, 1887 10 9

늘 동 체 엘 당 립 었다‘ ’ .

울과 천 평 에 엡 청 가 창 었는1897 ,

는 늘 감리 청 청 남 여, , ,

체다 신학 과 신학 직하고 한 목.

진하여 한 목사 창식 목사1901 ,

목사 했다 미감리 에 는 하 민. 1902

시 만주 몽고 본 지역에 사 하,

다.

진시켰다. 크랜 과 러는 월과 월에1885 5 7

동에 처 마 하 고 월 사들과 함, 1885 10

께 한 에 찬식 거행하 다 월. 1887 7 24

재학당 학생 상에게 첫 거행하 월, 1887 10

남 에 엘 당 라는 별도 처9 ‘ ’

마 하여 역 하 다. 울과 천 평1897 ,

에 엡웟청 가 창 었는 는 늘 감리 청 청,

남 여 체다 신학, , .

과 신학 직하고 한 목 진하여 1901

한 목사 창식 목사 목사 했다 미감리, .

에 는 하 민 시 만주 몽고1902 ,

본 지역에 사 하 다.

운동과 착 신학 원산에 남감리 사5 4. 1903【 】

하 개 시 운동(Robert A. Hardie) 1907

평 운동 거쳐 만 운동 연결 었1909

다 한 들 운동 통해 개 생과 결 체험.

하 고 독 가 리 식 탕 새 운 공동체,

하 다 러한 신 체험 탕 복 주체.

해 하 는 착 신학 감리 신학 들에 해 립 었다.

병 목사는 독 동 과 포 하는 하늘‘ ’

한 근 진시킨 변 하 다‘ ’ .

하생략< >

운동과 착 신학 원산에 남감리 사5 4. 1903【 】

하 개 시 운동 평(Robert A. Hardie) 1907

운동 거쳐 만 운동 연결 었다1909 .

한 들 운동 통해 개 생과 결 체험하

고 독 가 리 식 탕 새 운 공동체,

하 다 러한 신 체험 탕 복 주체 해 하.

는 착 신학 감리 신학 들에 해 립 었다. 병

도사는 독 동 과 포 하는 하늘 한‘ ’

근 진시킨 변 하 다 하 동‘ ’ . < >

목사 도사*‘ ’ ‘ ’→

리2

4 사 신경

리2

4 사 신경

사 신경 신00 1. (1930 )< >【 】

는 겨 나라 차별 없 천지 주재시 직 하나

신 하나님 같 믿 는 주 래에

사 독주 상사 만듬 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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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어 우리는 래 같 사 신경 언하 라.

동등 리 동등 믿1. .

과 차별 철폐 믿2. .

가 생 원만 하여 처주 신 함 믿3.

에 어 남 간 차별 없 믿 행

고 그 강 실행함 당연함 믿 .

여 지 가 사 실업 각계에 어4. , , ,

향상 달하여 것 믿 .

동 천 리 시 하여 에 쓰고5.

동 동 폐지 믿 .

시 하여 공사창 도 타 신매매 여러 가지 사6.

도 함 당연함 믿 .

심신 망케 하는 주 편 매 사용 지함7.

당연함 믿 .

동 신 믿고 동 에게 합한 보 우가 당연함8.

믿 .

당한 생 지 삯과 건강 해하지 도 동9.

시간 가지게 함 당연함 믿 .

동 지하고 식함 필 함 믿10. 7 1 .

동쟁 에 공평한 재 도가 필 함 믿11. .

빈 감 케 함과 산업 진 케 함 믿12. .

건 한 락과 허 사 등 과 시간 낭비함13.

사 에 한 죄 믿 . 신< >

사 신경57【 】

생략< >

사 신경57 2.【 】 (1997 ) 개< >

< 동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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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합 감리( )

그리 도 신과 리가60【 】 …

략( )… …

말미 에 는 웨슬리 가 었…

니 그 연합 래 같다.

2. 연합신도 감리( ) 개< >

그리 도 신과 리가60【 】 ……

략( )… …

말미 에 는 웨슬리 가 었…

니 그 연합신도 래 같다 개. < >

남 해 게 하지 말 하 운 각 한 것62 1【 】

피할 것 다.

그 들

하나님 망 게 쓰는 것과,

늘 하는 사업 나 매매하는 주 하는 것과,

필 한 신병 같 것 에 마시는 것 나 취하는 것과( ) ,

싸움과 시비 들 과 간에 사하는 것과 갚는,

것 나 하는 것과 매매할 에 여러 말 하는 것과, , ,

하 략< >

남 해 게 하지 말 하 운 각 한 것62 1【 】

피할 것 다.

그 들

하나님 망 게 쓰는 것과,

늘 하는 사업 나 매매하는 주 하는 것과,

필 한 신병 같 것 에 마시는 것 나 취하는 것과( ) ,

갖고 거나 신매매하는 ,

싸움과 시비 들 과 간에 사하는 것과 갚는,

것 나 하는 것과 매매할 에 여러 말 하는 것과, , ,

하 략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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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헌2

65【 】개신 공통 신학 통과 웨슬리 복18

주 에 하여 립 감리 가 미 에 하여 미

감리 연 에 직하 다 미 감리 가 맥클1784 .

사 한 에 보내 월(R. S. Maclay) 1884 6 24

고 학 병원사업 허 고 월1885 4 5

러 목사(H. G. Apenzeller) 월6 3 크랜 (W. B.

사 사 하고 어 월Scranton) 1895 10 18

미남감리 사 리드 사 하여(C. F. Reid)

함 독 한감리 가 시 었다 에 미 감리. 1930

미 남감리 가 한 에 하나가 어 독

감리 직하고 그 동 감리 신 과 리 직,

과 도 그리고 과 행 어 월, 12 2

에 열린 차 에 리 하 다 그 후1 .｢ ｣

차에 걸쳐 개 헌 다시 2007 월 에 개10

하게 었다.

편 헌2

65【 】개신 공통 신학 통과 웨슬리 복 주18

에 하여 립 감리 가 미 에 하여 미 감리

연 에 직하 다1784 . 미 감리 가우처

목사 등 에 심 갖고(John F. Goucher) , 맥클

사 한 에 보내 월(R. S. Maclay) 1884 6 24

하여 고 학 병원사업 허 다. 그 후

미 감리 는 말 사 목사 크랜 과 그1884

크랜 그리고 러목사 사

여하 다. 월 러1885 4 5 (H. G. Apenzeller)

목사 월5 3 크랜 사 시켜(W. B. Scranton)

열었다 어 월 미남감리. 1895 10 18

사 리드 사 하여 함 독(C. F. Reid)

한감리 가 시 었다. 에 미 감리 미1930

남감리 가 한 에 하나가 어 독 감리

직하고 그 동 감리 신 과 리 직과 도 그리고, ,

과 행 어 월 에 열린 차12 2 1

에 리 하 다 그 후 차에 걸쳐 개.｢ ｣

헌 다시 2015 월 에 개 하게 었다10 .

개< >

리함

크랜 역사 고

거쳐 월 에 월6 3 5 3

개 연도 삽2015

1

목66 1 ( )【 】 헌 독 한감리 신 과 리,

직과 도 과 행 본 하여 역사,

감리 신 과 통 보 하고 질 지함

케 하는 것 그 목 한다.

1

목66 1 ( )【 】 헌 독 한감리 신 과 리,

직과 도, , 사 행 본 하여 감리,

신 과 통 보 하고 질 지하고 가

하고 하게 함 목 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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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신경69 4 ( )【 】 감리 가 한 사 신경 감리 들

해 하는 사 생 다.

사 신경69 4 ( )【 】 감리 가 한 사 신경 감리

들 해 하는 사 생 신 규 다. 개< >

72 7 ( )【 】 감리 는 한민 에 그 한다 다.

만 한민 에 연 또는 지 리에,

한 사항 한다.

72 7 ( )【 】 감리 는 한민 하 한민,

에 연 지 할 다. 개< >

감리73 8 ( )【 】 우리 감리 는 감리

체결할 체결 가진

다.

감리 감리 는 감리73 8 ( )【 】

체결할 체결 감리 과 동 한

가진다 개. < >

원2 원2

1

00 9 ( )【 】 그리 도 주 믿고,

감리 원 결심하여 감리 개체 에 등,

하여 신 생 하는 다. 신< >

74 9 (【 】 열) 원 , 동, ,

한다.

74【 】 10 ( ) 원 , 동, ,

한다 개. < >

75 10 (【 】 원 별) 감리 원 평신도, 평신도

원 사역 역, , 하 원 격 리 등, , ,

한다.

직 감리 직 에 라 평신75 11 ( )【 】

도 원 사역 역 한다 개, , . < >

평신도 원2

【 평신도 원 평신도 원 개체 에00 12 ( )】

사 사역 과 행하 하여, , ,

택 다 신. < >

76 11【 】 개체 평신도 원( ) 개체 평신도 원

집사 사, , 한다.

【76 13】 (평신도 원 ) 평신도 원 집사 사, ,

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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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역3

사역00 14 ( )【 】 사역 는 개체 에 심

하는 과 가 는 하여 훈 고 택 다. 신<

>

77 12 (【 】 개체 사역 ) 개체 사역 는 심 도사

사 한다.

77 15【 】 (사역 사역 는 심 도사 사)

한다 개.< >

역4

00【 】 16 역( ) 역 는 도 하게 하여

사 하게 하 그리 도 몸 우 하여,

감리 특별 움 다. 신< >

원 격 등00 17 ( )【 】 원 격 리에 한, ,

사항 한다. 신< >

83 18【 】 감독 각 연 별 다 과 같 감독 다( ) .

① 감독 각 연 하는 지도 감리 책

에 라 연 사업과 행 한다. 다만 미주특별연,

는 별도 하여 시행한다.

② 감독 격 직, , 한다.

③ 감독 는 2 하고 겸 하 연 할 없다.

83 22【 】 감독 개( )< >

감독 각 연 하는 지도 감리 책에①

라 연 사업과 행 한다 개.< >

②감독 는 2 겸 하고 연 할 없다 개. < >

③감독 격 직, , 한다 개.< >

재산 리7

재단86 21 ( )【 】 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 재,

단 독 한감리 역 재단 사 복지 감리,

태 복지재단 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 재, ,

단 독 한감리 학재단 독 한감리 에 한

다.

감리7 재산 리 개< >

86【 】 다 각 항 감리 에 한다25 ( ) .

개< >

① 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 개< >

② 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 개< >

③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 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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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 개< >

⑤ 사 복지 독 한감리 태 복지재단 개< >

⑥ 학 감리 신학원 신< >

⑦ 학 감리 학원 신< >

⑧ 학 삼 학원 신< >

⑨ 학 연 학 신< >

⑩ 재단 독 한감리 향 신< >

⑪ 학 향 학원 신< >

⑫ 사 복지 향원 신< >

재산 리87 22 ( )【 】 감리 본 개체 감리 산하

단체 등 리하는 든 지 건 시, , ,

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에 편 보 어 하고

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 사 복지 감리,

태 복지재단 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, ,

재단 독 한감리

학재단 지 건 시 해당 재단에,

편 보 어 한다.

재산 리87 26 ( )【 】 감리 개체 단체가・ ・

하고 는 재산 다 각 항에 라 리한다. 다만 [86]

항 그러하지 니하다 개21 .< >⑥⑦⑧⑨⑪

① 감리 개체 단체가 하고 는 동산・ ・

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 등 하여 리 한

다. 신< >

② 하고 는 동산 당해21

등 하고 동산 당해 리하 동산 매매, , ,

담보 공, 등 행 는 당해 에 라 한다.

신< >

③ 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 등 어 는 동

산 동산 처 담보 공 등 행 는 재단, ,

독 한감리 지재단 사 사 승 한

다. 신< >

④ 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 하고 는 동산

동산 연하여 립하고 할 는 재단 독

한감리 지재단에 재 사 상 찬 과3 2

또는 실행 원 승 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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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항에 라 감리 가 립할 에 립4 1

가 독 한감리 시하여 하 에 사,

상 감리 가 하도 규 하여 한다3 2 .

신< >

재산처 채88 23 ( )【 】 지재단에 편 보 에

는 지 건 시 처 하거나 채 등 담 행,

하고 할 경우에는 지재단 사 사 승

한다.

88【 】 재산 리에 한 감리 재산 리에27 ( )

한 사항 한다. 개< >

9 헌 개

【 헌 다 과 같다91 26 ( ) .】

① 헌 개 개 원 결 거쳐 감독

에 고 에 심 결

한다.

② 개 상 연 에 재 원 과 과 원4 3

상 찬 개 할 다2 .

③ 재 원 상 찬 헌3 1

개 할 다.

④ 감독 감독 연 또는 한 헌

개 그 헌 당시 감독 감독 에

하여는 없다.

9 헌 과 개 개< >

91【 】 30 헌 과 다 과 같다( ) .

헌 개 개 원 결 거쳐 감독①

에 고 에 심 결한

다.

삭( )②

② 에 재 원 상 찬 헌3 1

개 할 다.

③ 감독 감독 연 또는 한 헌

개 그 헌 당시 감독 감독 에

하여는 없다.

연 공동

00【 】 차31 ( ) 헌 과 개 차는

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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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공포93 28 ( )【 】

생략①～③

헌 개 에 감독④

지체 없 공포하여 한다.

결 공포93 33 ( )【 】

동①～③

헌 개 에 감독④

내에 공포한다 만 감독 그 간 내에 공포하지25 .

니한 경우에는 동 다. 개< >

보10

규 규 과 개94 29 ( , )【 】

① 본 본재산 리 원 재단 독 한감리 지재,

단 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 사 복지, ,

감리 태 복지재단 사 복지 독 한감리 사,

복지재단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 독 타, , ｢

규 과 개 에 한다.｣

② 감리 산하 든 과 단체는 리｢ ｣

하는 에 라 규 규 등 또는 개 하고, ,

한다.

보10

94【 】 34 규 규 과 개( , )

① 본 본재산 리 원 재단 독 한감리 지재,

단 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 사 복지, ,

감리 태 복지재단 사 복지 독 한감리 사,

복지재단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, , 도

KMC , 독 타 ,｢ ｣ 재단 독 한감리 향

규 과 개 에 한다 개. < >

② 감리 산하 든 과 단체는 리｢ ｣

하는 에 라 규 규 등 또는 개 하고, ,

한다.

(2015. 10. 30)

00【 】 시행 헌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경과00 2 ( )【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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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직과 행3

2

00 2【 】 ( ) 는 그리 도 주 고

하고 원 얻 들 공 하나님 말 하,

고 그리 도 라 행하 상과 사 에, ,

하나님 뜻 실 하는 사 지닌 신 공동체 다. 신< >

00【 】 3 직( ) 직 는 다 각 항과 같다.

신< >

① 하나님 말 하고 행한다. 신< >

② 한 그리 도 한다. 신< >

③ 그리 도 에 한다. 신< >

④ 사 에 고 사한다. 신< >

⑤ 행 등 개 과 사 시키는 삶 훈 한,

다. 신< >

00【 】 4 립 등( ) 립 립 합병 등에 한, ,

사항 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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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체1

개체 립[000] 5 ( ) 개체 립 다 각 항과

같다 신.< >

① 개체 는 담 할 역 가 고 등 한, 12

상 공동 드릴 는 처 가 어,

립할 다. 신< >

② 개체 립하고 하는 사람 립에 필 한

갖 어 감리사에게 청원 하여 한다. 신< >

③ 감리사는 항 청원 한 날 내에2 30

지 실행 원 개 하여 립 승 여 결 하여

한다. 신< >

④ 감리사가 항 청원 하고도 내에 지2 30

실행 원 집하지 경우 감독에게 립 청원,

할 감독 청원 한 날 내60

에 연 실행 원 개 하여 립 승 여 결 하여

한다. 신< >

⑤ 지 실행 원 가 항 규 에 라 개체 립3

결한 경우 감리사는 결한 날 내30

에 그 결과 연 본 에 보고하여 한다. 신< >

개체 립과 통합 개체 립과 통합[000] 6 ( )

다 과 같다. 신< >

① 개체 가 립 또는 통합하고 할 경우 당해 개체,

당 에 재 원 과 과 원 3 2

찬 얻어 한다 다만 재산 역 에 처리한다. .

신< >

② 개체 가 항에 라 립 또는 통합 결한 경우1 ,

립 또는 통합에 필 한 갖 어 감리사에게 청원

하여 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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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감리사는 항 청원 날 내에2 30

지 실행 원 개 하여 립 또는 통합 승 여

결 하여 한다. 신< >

④ 감리사가 항 청원 하고도 내에 지2 30

실행 원 집하지 경우 감독에게 청원할,

감독 청원 날 내에 연, 60

실행 원 개 하여 립 또는 통합 승 여 결

하여 한다. 신< >

⑤ 지 실행 원 가 항 규 에 라 개체3

립 또는 통합 결한 경우 감리사는 결한 날

내에 그 결과 연 본 에 보고하여 한30

다. 신< >

개체 폐쇄[000] 7 ( )

① 개체 폐쇄는 역 결 에 라 담 가 지 감리

사에게 보고하 당해 개체 가 하고 는 든 동산과

동산 감리사가 지 실행 원 결 거쳐 처리한

다. 신< >

② 지 실행 원 가 항에 라 개체 폐쇄 결하1

지 감리사는 연 에 보고한다. 신< >

108【 】 리 다7 ( ) 각 항 리 가진다.

① 찬식에 참 한다.

② 당 원 개체 감리 든 직에

원 할 거 과 피 거 다.

③ 하는 에 하지 니하고는 어 한 신 상

도 지 니한다.

리108 12 ( )【 】 리는 다 과 같다. 개<

>

① 찬식에 참 한다 개. < >

② 당 원 리 규 에 라 언 ,

결 , 거 피 거, 가진다. 개< >

③ 리 규 에 하지 고는 어 한 신 상

도 지 는다 개. < >

3 집 사

집사 격109 8 ( )【 】 집사 격 다 각 항과 같다.

3 집 사

집사 격109 13 ( )【 】 개체 는 사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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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략- < >① ③

집사 그 격 다 과 같다. 개< >

동- < >① ③

사4

【 사000 16 ( )】 개체 는 들 신 생 지도하

고 할 사 다. 신< >

5

000 21 ( )【 】 개체 는 신 생 지도하고,

질 지 역 목 하도

는 에 비 한다 다만30 1 . ,

가 에 미달하는 도 할 다30 1 .

신< >

격117 16 ( )【 】 격 다 각 항과 같다.

① 생략 상 고< > 40 67 미만 사

하생략< >

생략- < >② ③

격117 23 ( )【 】 격 다 각 항과 같다.

상 고40① 미만65 사 하생략< >

동- < >② ③

퇴 는123 22 ( )【 】 월 말 가70 (2 )

후 처 개 는 지 에 퇴한다 다만 상. , 65

는 원 퇴할 다.

퇴123 29 ( )【 】 월 말 가2 70

는 당해연도 지 에 퇴한다. 다만 상65

는 원 퇴할 다 개. < >

6 개체 사역

심 도사 격 심 도사 격 다125 24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.

후 상 실한 신 생 하고 도할5①　

능 과 열심 다 항 항 항 격 보2 , 3 , 4

한 상23

6 개체 사역

심 도사 격 심 도사 격 다125 31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.

동< >①

② 감리 신학 학 목원 학 학 실행 원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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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 학 업한 심 도사가 고 하는②

감리 가 한 신학원 간 과 료한3③

생략< >④

가 한 내 학 에 신학 또는 독 학

학사 상 학 취득한 사람 개< >

감리 가 한③　 신학원에 신학 과 업한 사람.

개< >

동< >④

사 격128 27 ( )【 】 사 격 다 각 항과

같다

① 후 상 실한 신 생 하고 독5

에 한 감 철한

감리 산하 신학 학 독 과 업한②

사 격128 34 ( )【 】 사는 감리 에 한 지 5

상 경과한 사람 에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격 갖 사람 어 한다. 개< >

① 감리 신학 학 목원 학 학 에 독, ,

학 학사 상 학 취득한 사람 개< >

② 실행 원 가 한 내 학 에 독 학

학사 상 학 취득한 사람 신< >

사 직 사 직 는 다 각 항과130 29 ( )【 】

같다.

생략< >①～③

사 직 사는130 36 ( )【 】 담 목사 지도 래

개체 과 신 지도 담당하 그 직 는 다

과 같다. 신< >

동< >①～③

7 도사 목 개체 리 담, ,

목 격 목 격 다132 31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 ～②

연 학 신학 학 신학과 업하고 연 학 학원( ) ,③

신학과 또는 연합신학 학원 과 하고 신학 사학( )

또는 취득한 감리 신학 학 목(M.Div. Th.M.) ,

원 학 학 학원 또는 신학 학원에 감리,

사 감리 리 웨슬리 신학 웨슬리, , , ,｢ ｣

학 도학 등 과 한,

7 도사 목 개체 리 담, ,

목 격 목 격 다 각132 38 ( )【 】

항과 같다

동< >① ～②

③ 연 학 신학 학 신학과 업하고 연 학 학원( ) ,

신학과 또는 연합신학 학원 과 하고 신학 사학( )

또는 취득한 감리 신학 학 목원(M.Div. Th.M.) ,

학 학 학원 또는 신학 학원에 감리 사, ,

감리 리 웨슬리 신학 웨슬리, , ,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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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에 해당하는 는 목 가 없다.④

생략1 2 < >～

주 연 마 도 등 하거나 도 한 생 한3. , , , ,

학 도학 등 과 한 항 신학 학, ②

나 실행 원 에 한 신학 학 에 신학필 과목

학 해 한다(30 ) . 개< >

④ 감리 신학 학 목원 학 학 에 감, ,

리 가 탁한 과 한 어 한다. 신< >

다 각 에 해당하는 는 목 가 없다.⑤

동1 2 < >～

주 연 마 도3. , , , , 동 연 결( 등 하거나 도)

한 생 한 개< >

8 개체 담

담137 36 ( )【 】

① 생략< >

② 가 담 는 에 그 또는 우

연 해 동 담 할 없다.

③ 생략< >

8 개체 담

담137 43 ( )【 】

동< >①

가 담 는 에 그 또는 우②

동10 동 담 할 없다.

동< >③

개체 담 가 또는 퇴한 후 내에 담180④

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 역 사 원 에 천,

상 에 직 한다 다만 역 사2 1 . ,

원 에 천 못할 경우에는 내에 감독 직 한30

다. 신< >

담 직 개체 담 직 는 다139 38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.

① 생략< >

② 행 책 담 는 행 에 한 책 지：

다 각 같 직 행한다, .

생략1 9 < >～

담 직 개체 담 직 는 다139 45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.

동< >①

행 책 담 는 행 에 한 책 지② ：

다 각 같 직 행한다, .

동1 9 < >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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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생략< >

담 시 개체 사 행 재 등10.

포함한 계 하여 후 에게 계한다.․․ 신<

>

동< >③

9 담

담 담 는 개체 담140 39 ( )【 】

천 역 사 원 결 거쳐 감독 한다.

9 담

담140 46 (【 】 사처리)

① 담 는 개체 담 천 역 사 원

결 거쳐 감독 한다 개. < >

② 항에 한 담 청빙 한 역 사 원 는 감리1

사 담 가 집할 다 개. < >

10 개체 직

개체 는 각 별 사업 원144 43 ( )【 】

한 집행 하여 다 과 같 고 그 직 담케

한다.

① 생략< >～ ③

생략~ < >④ ⑥

개체 직10

개체 는 각 별 사업 원144 50 ( )【 】

한 집행 하여 다 과 같 고 그 직 담케

한다.

동< >①～ ③

④　 신< >

⑤ ④

⑥ ⑤

⑦ ⑥

149 48 ( )【 】 각 항 격47

비한 에 당 에 한다 다만 직 실 행. ,

한 에 해 는 당 에 하여 연 결할

다.

149 55 ( )【 】 원 에 원

공천 당 에 하 그 는 하고 연1

할 다. 개< >

직000 62 ( )【 】 직 다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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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< >

① 당 는 해마다 사 집사 에 간 택하여, ,

직한다. 신< >

② 는 과 또는 한다 그리1 1 .

고 필 한 경우 과 원 직하고 과 원과 과 원

한다. 신< >

직000 63 ( )【 】 직 는 다 과 같다.

신< >

① 담 지도에 라 든 가 고 원만하

게 진행 도 계 립하고 돕는다. 신< >

② 담 지도에 라 내 헌 과 강단 원

직하여 훈 하고 운다. 신< >

③ 든 지 실하게 하여 보 한다. 신< >

연 원 격167 66 ( )【 】 연 원 격 다

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～⑨

연 원 격 연167 75 ( )【 】 원 연

과 고시 원 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 격심사 원,

심사에 격 후 연 에 재 원 과

과 원 찬 얻어 원 허 한 역2/3

말하 도사 한다. 개< >

동< >①～⑨

연 원169 68 (【 】 보 생 비 연 원 보( ))

는 다 각 항과 같다.

① 연 원 보 (생 비 는 해당 나 에 지)

한다.

② 역 리담 보 생 비 는 그 역 개체 에( ) ( ) ,

목 보 생 비 는 해당 나 에 지 한( )

다. 역 리담 목 는 생 비 담할

는 보 어 한다.

연 원 생 비169 77 ( )【 】

연 원 생 비는 다 각 항과 같다.

연 원① 생 비는 해당 나 에 지 한다.

역 리담② 생 비는 그 역 개체 에 목( ) ,

생 비는 해당 나 에 지 한다 역 리담.

목 는 생 비 담할 는 보

어 한다.

연 원 허 격 연 원 격171 70 ( )【 】 연 원 허 격 연 원 격171 79 ( )【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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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～⑤

다 각 에 해당하는 는 원 없다.⑥

생략1 2 < >～

주 연 마 도 등 하거나 도 한 생 한3. , , , ,

생략< >⑦

다 각 항과 같다.

다 각 에 해당하는 는 원 없다.⑥

동1 2 < >～

주 연 마 도3. , , , , 동 연 결( ) 등 하거나 도

한 생 한

동< >⑦

연 동 원 격174 73 ( )【 】 연 동 원 격

다 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～⑤

동 원 는 본 개척한 에 목 하⑥

타 없다, .

생략< >⑦ ～⑧

연 동 원 격 연174 82 ( )【 】 동 원 다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 갖 사람 어 한다 개.< >

동< >①～⑤

삭< >⑥

동< >⑦ ～⑧

000【 】 동 원 허 과84 ( ) 신< >

① 동 원 연 격심사 원 격심사 거쳐 연 에,

재 원 과 과 원 찬 허 한2/3

다. 신< >

② 감독 항에 하여 허 한 동 원 허 당시 담 하1

고 는 에 하 허 당시 에는,

할 없다. 신< >

③ 동 원 는 상 할 다. 신< >

연 동 원 목사176 75 ( )【 】

① 동 원 는 목사

다.

② 신학원 료하고 동 원 가 한 는 목사

동 원 목사176 85 ( )【 】 목사 지

동 원 허 과 동시에 목사 한다. 개< >

삭< >①～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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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에 는 역178 77 ( )【 】 에 는 역 지

는 다 각 항과 같다.

① 여행 하고 하는 역 는 에

연 감독 허가 한다 상 체 하는 는. 1

직 처리한다.

② 에 는 역 는 매 월에 연 감독과 감리사1

에게 근 과 동 사항 보고하여 한다.

③ 당한 없 직 간 경과한 는 퇴 처2

리한다.

④ 생략< >

⑤ 학 에 는 역 는 체 허가하 사과 7

사과 내 한다 다만 학업 마 고, 10 . , 1

내에 지 니하 미 처리한다.

거주 역178 87 (【 】 사처리) 에 거주하고

는 역 사처리는 다 과 같다. 개< >

① 역 가 개월 상 에 체 하고 할 에는3

에 연 감독 승 한다 상 체 하. 1

는 사람 직 처리한다. 개< >

② 에 체 역 는 매 월에 연 감독에게1

식에 보고 하여 한다.

개< >

③ 역 가 학 목 에 체 할 경우 사과

사과 내에 과 마쳐 하 간7 , 10 ,

경과한 후 내에 지 못할 경우 별도1

차 없 미 처리 다. 개< >

④ 동< >

⑤ 삭< >

역 사처리179 78 ( )【 】 역 사처리는 다

각 항과 같다.

① 개체 담 담 목 사 는 역, ,

사 원 에 차에 라 처리한다.

② 감리 본 비 한 각 역 사 는 해당

사규 하는 차에 라 처리한다.

③ 내 에 하는 사 사 는 담

천거 지 감리사 청 감리 본 에 사

한 후 연 감독 사 하고 감독

연 한다 단 평신도 사는 에 하고. ,

에 하 연 에 보고한다.

④ 역 는 같 에 담 담 사역할

역 개179 88 ( ) < >【 】

① 역 다 차에 라 한다. 개< >

역 는 항에 규 한 에 할1. [133] 39 3

다. 개< >

항에 규 한 에 고 하는2. [133] 39 3

역 는 해당 청원 채용결 생, ,

비지 연간 산결산 하여 한다, . 개<

>

에 한 청원 에는 감독 한3. 2

심사하여 결격사 가 없 경우 한다. 개< >

② 감독 역 에 할 경우 과 동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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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 다만 담 우 가 해당 사역. ,

원할 에는 역 사 원 결 연 격심사 원

결 거쳐 연 감독 목사 할 다.

⑤ 우 나 가 담 시 하는 에 는 목

사역할 없다.

⑥ 사는 사 보고 에 포함하여 보고해

하 지 개월 상 탈한 경우 진, 1

보 한다.

에 하여 한다. 개< >

③ 항에 하여 역 가 에 사직할 경우1

사직과 동시에 취 또한,

별도 없 취 다. 개< >

④ 역 는 같 에 담 담 사역할

없다 다만 개체 가 운 하는 에는 할. ,

다. 개< >

⑤ 역 사는 사 리규 에 라 감독 하

, 지 개 월 상 탈한 경우 진 보1

한다. 개< >

⑥ 동< >

역 사 과 리 역 사180 79 ( )【 】

다 각 항과 같 하여 리한다.

① 역 사 별지 식에 라 한 후 그 원본

연 에 본 감리 본 에 보 한다, .

생략< >②～④

역 사 리 역 사180 89 ( )【 】

리는 다 과 같다. 개< >

① 감리 본 연 본 는 다 각 역 사 에

한 그 원본 연 에 본 감리 본 에,

리하여 한다. 개< >

가 계1.

학 사본2.

건강진단 신과 포함3. ( )

그 에 사에 한4.

동< >②～④

역 퇴 역 퇴는 다182 81 ( )【 】 각 항과

같다.

생략< >①～④

역 퇴 역 퇴는182 91 ( )【 】 다 과 같다.

개< >

생략< >①～④

퇴한 역 는 원 목사라 하 연 특별 원,⑤

우한다. 신< >

역 신 처리 역 신 처리는 다183 82 ( )【 】 역 신 처리 역 신 처리는183 92 ( )【 】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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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항 차 다.

생략< >①～⑦

각 항과 같다. 개< >

동< >①～⑦

감리사 지4

감리사 격 감리사 격 다185 84 ( )【 】 각 항과

같다.

① 원 계 하여 하게 10 필하고 마

다만 해당 는 가 없는 경우에는 연 에 라. ,

감리사 리가 다.

② 해당 지 에 상 시 한 다만 해당 는 가 없2 . ,

는 경우에는 한다 경우 항 항보다 우. 1 2

한다.

③ 개체 든 동산 지재단에 편 등 (

가능한 경우는 하지 니한 나 미 립 담)

목사는 감리사 피 거 없다 미 립.

실행 원 에 한다.

감리사 지4

감리사 격185 94 ( )【 】 감리사 격 다 각 항과

같다.

① 원 계 하여 하게 필하고12 마

개< >

② 해당 지 에 4 상 시 한 개< >

③ 개체 든 동산 지재단에 편 등 (

가능한 경우는 하지 니한 나) 근 간2 미

립 담 역 는 감리사 피 거 없다.

미 립 실행 원 에 한다 개.< >

④ 원 후에 재 에 직 상 나 가

특별 포함 에 해 고 상 처 지 니한( )

신< >

⑤ 가 한 연 과 상 필한2 신< >

196 95 (【 】 감독 격과 감독 격과 다)

각 항과 같다.

① 원 상 계 하게 시 하고 해당 연 에20

상 계 시 한 그 연 마4

는 여 한다 다만 지만 후보할. , 1 2

다.

생략< >②

감독 격과 감독 격과 다196 105 ( )【 】

각 항과 같다 개. < >

원 상 하게 시 하고20 ,① 원 연 과

상 하4 해당 연 에 상 계 시 한, 4

그 연 마 는 여 한다 다만. , 2

지만 후보할 다 개. < >

동< >②

한민 가진 어 한다③ 신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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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 감독 거 에 라 감독 고 에,③

취 한

④감독 감독 거 에 라 감독 고 에

취 한 개< >

198 97 (【 】 감독 직 ) 감독 직 는 다 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～⑧

감독 감리사 또는⑨ 연 결원 생하 에는 감

리사는 지 실행 원 에 는 연 실행 원 에,

보 하도 한다 경우 보 감리사 는.

여 한다.

생략< >⑩～⑪

감독 연 내에 에 라 립하고 하는 도 지⑫

에 개월 상6 개척 립보고 니할 경우에는 연

실행 원 결 에 하여 립 한다.

생략< >⑬～⑱

감독 직 감독 직 는 다 각 항과 같다198 107 ( ) .【 】

동< >①～⑧

감독 감리사 또는 연⑨ 하지 못했거나 결원

생하 에는 감리사는 지 실행 원 에 는 연,

실행 원 에 보 하도 한다 경우 보 감리사.

는 여 한다.

동< >⑩～⑪

⑫감독 연 내에 에 라 립하고 하는 도 지

에 상60 개척 립보고 니할 경우에는 연 실행

원 결 에 하여 립 한다.

동< >⑬～⑱

7 미주특별연

미주특별연 직 목 미주특별연 는 미221 120 ( )【 】

주지역 에 는 한 감리 들 하 재산 리

역 도 시행 리

보 함에 어 미 내 에 라 연 직하여

할 필 가 어 독 한감리 미주특별연 직한다.

7 미주특별연

미주특별연 직 목 미주특별연 는 미230 120 ( )【 】

주지역 에 는 한 감리 들 하 재산 리

역 도 시행 리

보 함에 어 미 지 에 라 연 직하여 할 필

가 어 독 한감리 미주특별연 직한다.

229【 】 미주특별연 운 한 규 규 미주128 ( )

특별연 는 연 특 상 필 한 규 과 규 연 실행

원 결 에 하여 하 는다.

단 가 닫 는 동 실행 원,

는다 경우 헌 과 신에 하지 한.

다.

229 138【 】 미주특별연 미주특별연 는 그 지( )

역 실 차 하여 여한다, , .

라 미주특별연 는 리 헌 신 탕

체 하여 운 한다 미주특별연 가.

개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 에게 지체 없 보고하여, ,

한다 개. < >

2 감독

감독 격과232 131 ( )【 】 감독 격과

2 감독

감독 격과 감독 격과232 141 ( )【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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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항과 같다.

① 원 상 계 하게 시 하고 연25 ,

마 는 여 한다.

② 생략< >

③ 감독 감독, 거 에 라 감독 고

에 취 한

다 각 항과 같다.

원 상 하게 시 하고25 ,① 원 연 과

상 하고4 그 연 마 는 어,

한다 다만 지만 후보할 다 개. , 2 . < >

동< >②

한민 가진 어 한다③ 신. < >

감독 감독 거 에 라 감독 고④

에 취 한 개< >

감독 직234 133 ( )【 】 감독 직 는 다 각

항과 같다.

① 감독 독 한감리 하는 지도

행 감리 본 행 하고 원, ,

실 직원 지 감독한다, .

생략< >②～③

감독 사 복지 감리 태 복지재단 당④

연직 사 다.

생략< >⑤～⑥

감독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⑦

당연직 사 다.

생략< >⑧～⑲

감독 월간 독 계 주간 독 타 행⑳ ｢ ｣ ｢ ｣

주간 독 타 사 다 다만 주간. ,｢ ｣

독 타 행 해 별도 직 고 운 한다.｢ ｣

�� 감독 폐 간 심사 재 원 한

각 원 결 에 해 차에 한하여 재결 청할1

다 단 재결 는 내 재 과 과 원. , 30 3

상 결한다2 .

감독 직 감독 직 는 다 각234 143 ( )【 】

항과 같다.

감독 독 한감리 하는 지도 행①

감리 본 행 하고, 실 원, ,

직원 지 감독한다 개. < >

동< >②～③

감독 사 복지 독 한감리 태 복지④

재단 사 천1 한다 개. < >

동< >⑤～⑥

삭< >⑦

동< >⑧～⑲

⑲ 감독 도 KMC, 월간 독 계 주간 독｢ ｣ ｢

타 사 행 다 개. < >｣

감독⑳ 태 복지재단 역 평신도 각 사 복지재단( , 2 ),

역 평신도 각 사 한다( , 3 ) . 신< >

��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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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본 직

본 직237 136 ( )【 】 감리 각 책 립과 행 ,

평신도사업 지재단 재단 태 복지재단 사, , , , , ,

복지재단 학재단 리 업 집행하는,

감리 본 다.

3 본 직

237 146 (【 】 감리 본 감리 각 책 립과)

행 평신도사업 재단 독 한감리 지, , , ,

재단 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 사 복지, ,

독 한감리 태 복지재단 사 복지 독 한감,

리 사 복지재단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, , 재단

독 한감리 향 리 업 집행하

는 감리 본 다.

개< >

본 본 에 다 과 같 다238 137 ( ) .【 】

생략< >①～④

⑤

생략< >⑥～⑦

본 본 에 다 과 같 다238 147 ( ) .【 】

동< >①～④

삭< >⑤

동< >⑥～⑦

직 내 책 립하고239 138 ( )【 】

시행하 한 실천계 과 그 결과에 한

평가 하 해 직하고 다 과 같

원과 직원 다.

① 1

② 해 담당1 ( )

③ 내 사 어 경 해 사 리, , ,

각 1

직 내 책 립하고239 148 ( )【 】

시행하 한 실천계 과 그 결과에 한 평

가 하 해 직하고 1 ,

해 담당 과 직원 다1 ( ) . 개< >

삭< >①～③

직 직 는 다240 139 ( )【 】 각 항과

같다.

① 개척과 주민 등 내 책에 한,

업

② 어 경 특 사업과 사 책에 한

직 직 는 다 각 항과240 149 ( )【 】

같다.

① 개척 미 립 등에 한 책 업,

개< >

② 목 담 목 리 등 책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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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

③ 계책 편집과 료 집에 한 업

④ 한 책 새 민 탈 민 책 평 통 책에, ( )

한 업

⑤ 내 운동 에 한 업․

⑥ 목 담 목 리 등 책,

업

⑦ 계 책 립과 시행 업

⑧ 훈 과 원 개 에 한 업,

⑨ 계 체결 에 한 업

⑩ 략 지 개 책 에 한 업

⑪ 사 복지 진 한 업

⑫ 해 민 책에 한 업

⑬ 내 단체 비 에 한 업(NGO)

⑭ 후원 리에 한 업

업 개< >

③ 신 과 직 한 책 립 개< >

④ 한 책 새 민 탈 민 책 평 통 책에, ( )

한 업 개< >

⑤ 에큐 니 한 책 업 개< >

⑥ 사 어 경 책에 한 업, 개< >

⑦ 주 동 다 가 빈민 등에 한, ,

책 개< >

⑧ 계 책 립과 시행업 개< >

⑨ 보 료집 간에 한 업 개< >

⑩ 훈 과 원 개 에 한 업, 개< >

⑪ 해 민 책에 한 업 개< >

⑫ 계 체결 책 에 한 업

개< >

⑬ 략 지 개 책 에 한 업 개< >

⑭ 사 복지 진 한 업 개< >

⑮ 내 단체 비 에 한 업(NGO)

신< >

⑯ 후원 리에 한 업 신< >

⑰ 슬람 책에 한 업 신< >

직 감리 책 립하고241 140 ( )【 】

시행하 한 실천계 과 그 결과에 한

평가 하 해 직하고 다 과 같

원과 직원 다.

① 1

② 행 책 차 책 재, , ,

직 감리 책 립하고241 150 ( )【 】

시행하 한 실천계 과 그 결과에 한 평

가 하 해 직하고 과 직원1

다. 개< >



제 총 입법의 장정개정안31 제 편 조직과 행정법3 74

- 74 -

행 개 비 고

각 1

사 평신도 직 감리 평신도운동과243 142 ( )【 】

사 사 사 복지 책 시행하 한 실천

계 과 그 결과에 한 평가 하 해 사 평신도

직하고 다 과 같 원과 직원 다.

① 1

② 평신도 사 사 사 복지 각, , 1

사 평신도 직 감리 평신도운동과243 152 ( )【 】

사 사 사 복지 책 시행하 한 실천계

과 그 결과에 한 평가 하 해 사 평신도

직하고 과 직원 다1 . 개< >

사 평신도 직 사 평신도 직 는244 143 ( )【 】

다 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 ～⑧

사 평신도 직 사 평신도 직 는244 153 ( )【 】

다 각 항과 같다.

동< >① ～⑧

평신도 재능 운동 신 실천운동 망 사단 에, ,⑨

한 업 신< >

내 재해 지원업⑩ 신< >

사 직 감리 지재단과245 144 ( )【 】 재단

리 한 운 책과 시행하 한

실천계 과 그 결과에 한 평가 하 해 사

직하고 다 과 같 원과 직원 다.

① 1

② 재산 리 리 재단 계 민원, , , ,

각 1

사 직 감리 지재단 리245 154 ( )【 】

한 운 책과 시행하 한 실천계 과 그

결과에 한 평가 하 해 사 직하고

과1 직원 다 개. < >

삭< >①

삭< >②

연 원 직 감리 과 하249 148 ( )【 】

여 든 감리 들 하나님 에 과 참

여하는 공동체가 도 지도 들 훈 과 지,

도 개 도 하고 과 사 연 하,

하여 연 원 직하고 다 과 같 원과 직원 다.

① 원 1

② 연 연 각1 ( ), 2 ( ) 1

연 원 직 감리 과 하249 158 ( )【 】

여 든 감리 들 하나님 에 과 참

여하는 공동체가 도 지도 들 훈 과 지,

도 개 도 하고 과 사 연 하,

하여 연 원 직하고 원 과1 직원 다 개. < >

삭< >①

삭< 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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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실 직 감독 감리251 150 ( )【 】

본 행 업 하 해 행 실 직하고

다 과 같 원과 직원 다.

① 행 실 1

② 행 보 역사 산 행 본 계, , , ,

각 1

행 실 직 감독251 160 ( )【 】 감리

본 행 업 하 해 행 실 직하

고 실 과1 직원 다 개. < >

삭< >①

삭< >②

원 실 격 원 실254 153 ( , , ) , ,【 】

상 고 원 상 시 하 거나40 10

상 계 시 한 한다6 .

254 163 (【 】 실 원, , 격) 실 원, ,

상 고 원 상 시 하 거나40 10

상 계 시 한 한다 개6 . < >

원 실255 154 ( , , ,【 】 본) ,

원 실 차는 다, , 각 항과 같다.

생략< >①～⑤

에 하여 직 상 처 거나⑥ 사 ( )

에 하여 격 지 상 처 지 한다.

생략< >⑦

255 164 (【 】 실 원, , 본) 실 원, ,

차는 다 각 항과 같다 개. < >

동< >①～⑤

⑥ 역 는 원 후 는 후에,

에 하여 직 상 처 거나 가 에 하여

격 지 상 처 지 한다 개. < >

동< >⑦

원 실 원256 155 ( , , ) , ,【 】 실

는 하여 하고 차에 한4 1

하여 연 할 다 다만 보 는. ,

여 하 그 가 미만 경우 차 여 지2 1

는다.

256 165 (【 】 실 원, , )

① 원 는 하여, 4

하고 차에 한하여 연 할 다 다만 보1 . ,

는 여 하 그 가 미만 경우2 1

차 여 지 는다. 개< >

② 행 실 는 감독 같다. 신< >

4 본 각 원 원 재단 사․

본 각257 156 (【 】 ․ 원 원 재단 사 본 각)

·원 원 각 재단에 사 다 각 항과 같 한

다.

생략< >①～③

4 본 각 원 원 재단 사․

본 각 원 재단 사 본 각257 166 ( )【 】

원 각 재단에 사 다 각 항과 같 한다 개. <

>

동< >①～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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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④

생략< >⑤～⑧

사 복지 감리 태 복지재단 사⑨　

생략< >⑩～⑪

④ 삭< >

동< >⑤～⑧

사 복지⑨　 독 한감리 태 복지재단 사 개<

>

동< >⑩～⑪

⑫　재단 독 한감리 향 사 신< >

⑬　학 향학원 사 신< >

⑭　사 복지 향원 사 신< >

각259 158 (【 】 원· 원 재단 사 직 각) 원․

원 재단 사 는 다 각 항과 같 직한다.

① 생략< >

② 각 재단 사 직

생략1 2 < >～

감리 태 복지재단 사 감독 감리3. , 6 ,： 복

지 미연합감리 사 복지 가5 , 2 , 1

사4. 복지재단 사 감독 각 연 에 한 역,：

과 평신도 직 사1 1 , 3

학재단 사5. ：감독 각 연 에 한 역,

과 평신도1 1

각 재단 사 사 감독 다6. .

각 원 재단 사 직 각 원259 168 ( )【 】

재단 사 는 다 각 항과 같 직한다 개. < >

동< >①

각 재단 사 직②

동1 2 < >～

학재단 사 각 연 에 한 과 원3. 11：

하고 사 사 에 한다, . 개< >

사 복지재단 사 각 연 에 천하고 에 한4. ,：

역 평신도 과 사 시 에· 6 3 ,

천 하고 감독 당연직 사 다1 . 개< >

태 복지재단 사 사는 하 독5. 11 ,：

한감리 감독 천한 독 한감리 연 에1 ,

한 사업 미연합감리 계 미4 , 2 ,

연합감리 여 사 복지사업1 , 18 2

항 규 에 거하여 사 상 천 사3 1

하 사 사 에 한다3 . 개< >

삭6. < >

동7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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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략7. < > 학 감리 신학원 학 감리 학원 학 삼 학원7. , ,

사는 감리 에 재 사 과 사 한다. 다만 삼

학원 감리 에 한 한다5 . 신< >

도 독 타 사 재단 독 한감리8. KMC, ,

향 학 향학원 사 복지 향원 사 직 특, ,

별 한다. 신< >

감리 본 직원 원000 170 (【 】 신) < >

① 감리 본 직원 원 지 하여2020 68

한다. 신< >

② 별 원 실행 원 결 거쳐 감독

한다. 신< >

피크 시행 감리 본 직원000 171 ( )【 】

피크 용한다. 신< >

① 피크 는 퇴직 다 각 같 실시3

한다. 신< >

퇴직 여1. 3 90%

퇴직 여2. 2 80%

퇴직 여3. 1 70%

② 피크 용 직 에 퇴직 간 산 실시할

다. 신< >

감리 가 립한 신6 < >

립 감리 가 재산 연하여 공000 175 ( ) “【 】

립 운 에 한 에 라 공 립하고· ”

할 에는 다 차에 라 한다.

① 결 후 하여 승

한다.

② 에는 립 가 독 한감리 시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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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상 감리 에 한 사3 2

한다는 것 시한다.

③ 사 에 라 실행 원 에 한

다.

감리 가 립한 개 에000 176 ( )【 】

하여 립 에 규 한 감리000

다 각 항 차에 라 개 한다. 신< >

① 개 당해 재 사 상 찬3 2

개 할 다.

② 항에 해 개 개 원 심사1

거쳐 결 한다 다만 해산. ,

나 합병 사 등 한 사항 하고 시,

개 해 할 상 생했 에도 하고

집 가능하거나 사 경미할 경우 실행 원,

결 한다. 신< >

③ 항에 하여 에 개 결 경우 감2

독 내에 사실 당해 사 에게 통보하30

여 하 경우 당해 사 통보 날,

내에 사 개 하여 해당 개30

가 결한 개 한다. 신< >

감리 가 립한 감리 가 립한000 177 ( )【 】

다 과 같다. 신< >

① 재단 독 한감리 지재단

② 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

③ 재단 독 한감리 학재단

④ 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

⑤ 사 복지 감리 태 복지재단

⑥ 학 감리 신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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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학 감리 학원

⑧ 학 삼 학원

⑨ 학 연 학

⑩ 학 학당

⑪ 학 학원

⑫ 학 울 학원

⑬ 학 재학당

⑭ 학 학원

⑮ 학 학원

⑯ 학 돈학원

�� 학 학원

�� 학 매향학원

�� 학 도학원

�� 학 학원

�� 재단 독 한감리 향

�� 학 향학원

�� 사 복지 향원

개< >

감리 가 립한 사 사000 178 ( )【 】

다 과 같 한다. 신< >

① 감리 가 립한 항에 항 지( ) 1 8

사 :

지재단 사 각 연 에 한 하고 감1. 21：

독 당연직 사 다. 개< >

역 재단 사 각 연 에 한2. 21：

하고 감독 당연직 사 다 개. < >

학재단 사 각 연 에 한 과 원3. 11：

하고 사 사 에 한다, . 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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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복지재단 사 각 연 에 한 역 평신4. ·：

도 과 사 시 에 천6 3 ,

하고 감독 당연직 사 다1 . 개<

>

태 복지재단 사 사는 하5. 11 ,：

독 한감리 감독 천한 독 한1 ,

감리 연 에 한 역 평신도( 2 , 2 ) 4 ,

사업 미연합감리 계 미연2 ,

합감리 여 사 복지사업1 ,

항 규 에 거하여 사18 2 3 1

상 천 사 하 사 사 에3

한다. 개< >

학 감리 신학원 감리 에 재 사 과6. :

한다 개. < >

학 감리 학원 감리 에 재 사 과7. :

한다 개. < >

학 삼 학원 감리 에 재 사 한8. : 5

다 개. < >

재단 독 한감리 향 학 향학원 사, ,②

복지 향원 사 직 특별 한다.

사 감리 가 립한000 179 ( )【 】

사 나 에 하여 당연직 사에 취

하는 사 는 사에 취 한 후 한다2 . 신< >

감리 가 립한 사 에 한 특000 180 ( )【 】

월 지 다 각 포000 2016 10 31

함하는 개 하여 한다. 신< >

독 한감리 가 립하 목1. “ , ........

한다.”

사 과 는 독 한감리 가 한 사람2.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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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”

시행 후 가 만료 는 사 후 사는 사3. “

과 에 지 독 한감리 가

한 사 한다.”

6 감리 본 특별 원

특별 원 감리 본 에 다 과 같264 163 ( )【 】

특별 원 한다.

① 신학 책 단 책 원

1. 감리 산하 신학 학들 는 신학 책과

재 지원 그리고 단사상에 한 책 강 하

해 신학 책 단 책 원 한다.

2. 생략3 < >～

② 생략< >～⑤

7 감리 본 특별 원

특별 원 감리 본 에 다 과 같264 181 ( )【 】

특별 원 한다.

신학 책 단 책 원①

감리 산하 신학 학들 는 신학 책과 재1.

지원 그리고 단사상과 타 에 한 책 강

하 해 신학 책 단 책 원 한다 개.< >

동2. 3. < >～

동< >②～⑤

원⑥ 신< >

1. 감리 계 하여 원

다.

2. 원 운 규 실행 원 내규

한다.

7 감 사

감사 본 독 타 계 행 사265 164 ( )【 】

에 한 감사 실시하 하여 감사 다.

8 감 사

감사 본265 182 ( )【 】 도 KMC, 독 타 사

계 행 사 에 한 감사 실시하 하여 감사

다 개. < >

재 감사 감리 본 재 감사는 다 과269 168 ( )【 】

같 한다.

생략< >①～②

재 감사 감리 본 재 감사는 다 과269 186 ( )【 】

같 한다.

동< >①～②

감사 원 는 계 에 탁하여 다 각 에 감사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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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할 다. 신< >

감사 원 가 감사 탁할 경우는 계 감사 하1.

여 하 감사 감리 본 계 에 한 감사

실시하여 한다.

감독 만료 개월 에 재 간 동 본 계2. 3

에 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보고 감독 계

에 포함하도 하여 한다.

항과 항 감사결과는 실행 원 에 보고하여3. 1 2

한다.

(2015. 10. 30)

【 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000 1 ( ) .】 신< >

다만 [000] 171 ( 피크 시행 는 월) 2019 1 1

시행한다.

경과 시행 에 에 하여[000] 2 ( )

감독 감독 본 각 실 원 가 료, , ,

지 그 직 지하 각 실 원 에, , , 1

한하여 연 할 다. 신< >

경과 시행 에 에 하여[000 3 ( )】

각 각 원 원 각 사 사 감사는 가, ,

료 지 그 직 지한다. 신< >

경과 독 타 시행 공000 4 ( )【 】

포한 날 시행한다. 신< >

경과 도 에 시행000 5 ( ) KMC【 】

공포한 날 시행한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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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과 신000 6 ( ) < >【 】

시행 당시 감리 본 원 과하는 원에68

하여는 지 별도 원 는 것 본다2020 . 신< >

경과 항과 항 원연[000] 7 ( ) 95 131① ①

규 거에는 용하지 는다2016 .

경과[000] 8 ( ) 미주특별연 시행( )

미주특별연 규 미주특별연 에7

공포 날 시행한다. 신< >

【 경과000 9 ( )】 【 감리사 격 항000 84 ( ), ,】 ②

항 거에는 용하지 는다2017 .⑤ 신< >


